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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 및 협조

1.관련 :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-2652(2017.9.14.)

2.권익위에서 배포 협조요청한 ‘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자

료(리플렛)’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,일선 각급 학교 운동부지도자 및 학생선수, 학부모

에게 적극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3.또한 권익위에서는 각 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이 해당 사항을 청탁금지법 교육 내용

에 적극 반영하고, 각 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해 것을 요청하였으니

이 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자료 출처 :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>부패방지>부패방지 자료>청탁금지법>그

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(대용량 리플렛)

4.기타 궁금한 사항은 권익위 청탁금지해석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1.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1부.

2.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리플렛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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